
■ 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 [별표 1] <개정 2025. 12. 5., 2026. 6. 1.>

유연근무제 유형 및 국가데이터처 허용범위 (제4조 관련)

유 형 개 념 국가데이터처 허용범위*

1. 탄력근무제
주 40시간 근무하되, 출·퇴근시각·근무시간·
근무일을 자율 조정

◦시차출퇴근형
▸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,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
 - 출근시간을 가급적 07:00~10:00까지로 30분 단위로 

하되, 필요 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
활용 가능 (전직원)

◦근무시간선택형
▸ 1일 4∼12시간 근무, 주 5일 근무 준수
 - 근무가능시간대 06:00~24:00

활용 가능 (전직원)

◦집약근무형
▸ 1일 4～12시간 근무, 주 3.5～4일 근무
 - 근무가능시간대 06:00~24:00

일부 활용 가능
(특정업무* 담당직원에 한함)

 * 통계연구·개발 업무

2. 재량근무제

근무시간, 근무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구체적인 
업무성과를 토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

▸ 출·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인정
 -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, 

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
활용 불가 

3. 원격근무제
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
이용하여 근무 (최대 허용일수 주 4일)

◦재택근무형

▸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
 - 출근시간을 08:00~10:00내 조정 가능 
 - 일 단위 사용 시 1일 4~8시간 근무 준수
 - 시간 단위 사용으로 같은 근무일 내 근무장소 

변경(1일 1회에 한함) 시 6~8시간(근무장소별 
최소 3시간 이상 근무)

   < 근무장소 변경 가능 범위 >
    1) 사무실+자택
    2) 자택+스마트워크센터(스마트오피스 포함)

일부 활용 가능
(통계조사 담당 공무직 및 기간제
근로자에 한함*)

 * 원거리 출퇴근자이면서 국가데이터처
에 채용되어 최소 3개월 이상의 통
계조사 경력을 갖춘 경우 허용

   (사무공간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
있는 경우 거리 및 경력 미충족자도 
예외적으로 허용 가능)

※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시 직원 안전을 위해 
필요한 경우, 사무실 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
있는 경우 허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

   (이 경우 공무원도 허용 가능)

◦스마트워크
  근무형

▸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

 - 출근시간을 08:00~10:00내 조정 가능

 ※ 국가데이터처 스마트오피스 활용시는 보안 책임 
등을 고려하여 원격근무지 부서의 소속 직원에 비
해 가장 빨리 출근하거나, 가장 늦게 퇴근하지 
않도록 근무시간을 조정

 - 일 단위(4~8시간) 및 시간 단위 사용시간(6~8시간)은 
위 재택근무형에 기술한 내용과 동일

   < 근무장소 변경 가능 범위 >
    1) 사무실+스마트워크센터(스마트오피스 포함)
    2) 자택+스마트워크센터(스마트오피스 포함)

활용 가능 (전직원)


